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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_02. 기계 조작 중에 기계에 다친 사고

1) 프레스에 다친 경우

판결요지 
피해자

측과실 
사건번호 

[사고발생경위]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프레스공이 작업을 끝

낸 후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프레스기에 설치된 금형의 제품

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금형을 살피면서 왼손을 금형

의 윗부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금형의 오른쪽을 잡아 돌려 제품번

호를 찾으려 하다 실수로 풋스위치를 밟아 프레스가 하강하면서 왼손

을 압착함.

[사용자측 과실] 풋스위치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평소 사용하지 않

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, 부탁할 때 풋스위치를 분리시

키거나 풋스위치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

를 게을리 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풋스위치가 아직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

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.

50%
대구고법

2002나6631

[사고발생경위] 현장실습 중인 고등학생이 프레스기에서 피고회사 직

원의 조수로서 성형된 자동차 부품을 꺼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, 오

른손이 프레스기의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이드판에 끼게 됨.

[사용자측 과실] 직원은 현장실습 중인 고등학생이 정하여진 작업 위

치에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지휘․감독하여야 함에도, 정하여진 

작업위차가 아닌 자신의 작업방향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이용하여 작업

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현장실습생으로서 직원의 작업상의 지시, 감독에 충

실히 따르면서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

지 아니한 채 정하여진 작업위치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과실.

50%
서울고법

2002나21877

[사고발생경위] 자동차부품 회사의 프레스 공이 작업에 편하다는 이유

로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끄고, 양수 조작식 작동스위치의 한쪽 부분을 

쇠 조각으로 고정하여 오른손만으로 눌러도 작동할 수 있게끔 해 놓고 

작업을 하던 중, 부품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왼손을 넣었다가 미처 빼

내기 전에 오른손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상부금형이 내려와 

왼손이 협착됨

[사용자측 과실]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작업을 하도록 충분한 

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을 감독하여 그 준수 여부를 점

50%
대구고법

2002나3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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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률이 오른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끄고 

작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작업에 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

업을 한 과실

[사고발생경위] 1달에 20일 정도 직접 프레스 작업을 하는 생산부 차

장이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고장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

프레스 작업을 하다 왼손이 프레스기의 상․하금형 사이에 압착됨.

[사용자측 과실] 안전장치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고 안전장치를 고치

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,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것

을 방치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생산직 책임자로서 안전장치를 수리한 후 작업을 하

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한 과

실.

60%
대구고법

2001나5549

[사고발생경위] 주로 포장일을 하던 사람에게 트렉터 날의 불량부분을 

교정하기 위하여 프레스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,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

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프레스기에 왼손이 눌림.

[사용자측 과실] 주로 포장일을 하던 사람에게 프레스 작업을 하게 하

면서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,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

하는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며, 프레스 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

히 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지 아니하고, 스

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아니한 과실.

35%
대구고법

2001나7064

[사고발생경위] CS프레스기를 사용하여 가스켓 평탄작업을 하던 중, 

프레스기의 하부금형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빼내기 전에 작동폐달을 

밟는 바람에 상부금형이 내려와 손이 압착됨.

[사용자측 과실] 아전장치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안전교

육을 실시하고, 수시로 작업과정을 감독하여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

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

라, 작업반장이 안전장치를 높이 올려놓아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

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안전장치의 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

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

한 과실.

30%
서울고법

2001나39901

[사고발생경위] 프레스기에 금형을 설치하고, 프레스기에 문제가 발생

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

람이, 자신이 잘 모르는 최신형 유압프레스기를 수리하던 도중, 충격

80%
서울고법

98나673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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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용 스프링 중 한 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

바로 세우기 위해 왼손에 푸트 스위치를 들고 광전식 안전장치가 감지

할 수 없는 프레스기의 측면으로 오른손을 넣어 위 스프링을 세우려는 

순간 푸트 스위치를 잘못 눌려 오른손이 압착됨.

[사용자측 과실] 푸트 스위치는 양수조작식 작동스위치에 비하여 사고

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감지할 수 없

는 측면으로 손을 넣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

를 게을리 하였고,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를 수

리하도록 지시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전원을 차단하거나 안전한 도루를 사용하지 않은 채 

위험한 푸트 스위치를 손에 쥐고 안전장치가 감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

손을 집어넣은 과실.

 

2) 기타 기계에 다친 경우

판결요지 
피해자

측과실 
사건번호 

[사고발생경위] 용접공이 가스관 연결을 위한 용접작업 중, 종전에 작

업한 용접부위에 용접기의 전류조정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

가스관의 측면에 우측 손을 짚고 좌측 손으로 전류조정기를 치우던 과

정에서 가스관을 이동시켜 주는 가이드 롤러와 가스관 사이에 우측 손

이 협착됨

[사용자측 과실] 가이드 롤러 주위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못하도

록 철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가스관의 이동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작읍을 

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.

30%
서울고법

2003나9140

[사고발생경위] 기계공이 우레탄원단 제조작업 시범을 보이던 중, 2, 

3번 롤러 사이에서 올라오는 원단을 꺼내기 이하여 3번 롤러에 비스듬

히 기대어 2,3번 롤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었는데, 컨트롤 박

스에서 스위치를 조작하던 직원이 1번 롤러 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함에

도 불구하고 3번 롤러 스위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오

른손과 팔이 2, 3번 롤러 사이에 끼게 됨.

[사용자측 과실] 컨트롤 박스에서 롤러 스위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숙련공으로서 그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어 미리 손을 

넣을 필요가 없음에도 손을 넣고 있었고, 각 롤러의 작동상황에 주의

30%
부산고법

2003나2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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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기울려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

리 한 과실.

[사고발생경위] 형틀목공이 전기톱이 중앙에 설치도니 작업대에서 전

기톱을 이용하여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, 톱날과 작업대 사이

에 합판조각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 톱날 위에 설치된 톱날덮개를 뒤로 

제쳐 놓고 톱날쪽으로 합판을 밀다가 장갑이 톱날에 걸려 손가락이 빨

려 들어감.

[사용자측 과실] 규정대로 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하고, 톱날덮개로 톱

날을 덮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

뿐만 아니라, 이를 철저하게 확인․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

실.

[피해자측 과실] 숙련된 형틀목공으로서 작업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

며 톱날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

고, 장갑을 착용한 채 톱날 덮개를 제쳐 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

을 한 과실.

30%
서울고법

2002나64607

[사고발생경위] 목재가공용 둥근 기계톱에서 잘려져 나오는 목재를 검

사․포장하고 기계가 정지하면 흩어진 나무조각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

하는 사람이 잘려진 목재를 반출하는 컨베이어가 정지하자 그 밸트에 

낀 나무 조각을 빼내려고 위 컨베이어 밑으로 들어가던 중, 성명 불상

의 직원이 전기 스위치를 올려 기계가 작동되어 머리카락이 컨베이어

의 체인에 끼었고 이에 오른손을 올려 이를 빼내려다 오른 손몬이 컨

베이어의 체인과 기어 사이에 들어가 손목이 절단됨.

[사용자측 과실] 컨베이어 주변에 나무조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

여부를 확인하고 기계를 작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

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다른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나무조각을 안전하게 빼내

려고 하지 않고 몸을 충분히 낮추지 않은 채 컨베이어 밑으로 들어간 

과실

15%
광주고법

2002나6332

[사고발생경위] 고무인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의 절단작업을 하던 중, 

왼손을 회전하는 전기 톱날에 스침.

[사용자측 과실] 작업수행상 필요한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

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

실.

[피해자측 과실] 절단할 나무의 양쪽 끝을 잡고 조심스럽게 절단하는 

등 손이 회전하는 전기 톱날에 닿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할 주

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.

30%
서울고법

2001나50670



http://www.goodpns.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재사사고 과실판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EL : 02-458-8216   FAX : 02-457-4971     5

[사고발생경위] 목공이 합판을 절단하기 위하여 원형기계 톱날 옆에 

설치도니 버팀목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합판을 톱날 방향으로 밀어 절

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, 합판이 버팀목과 기계 톱날 사이에 뻑뻑하게 

끼면서 얼굴 앞으로 솟아오르자 이를 왼손으로 누르다가 손가락이 회

전하는 톱날에 닿게됨.

[사용자측 과실] 톱날이 불량임에도 이를 교체하지 않았고, 안전커버

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팀목의 선을 잘못 그려 버팀목과 기계

톱날 사이가 평행을 이루지 않게 하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숙련된 목공으로서 버팀목이 잘못 고정되어 있고 기

계톱날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, 안전커버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

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

을 하였고, 절단 중인 합판이 위로 솟아오르면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

하고 손을 갖다 댄 과실.

40%
대전고법

2001나4123

[사고발생경위] 선반공이 선반에 강재를 물리고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

중, 강재가 척에서 이탈하면서 맞대기 용접 부분이 떨어져 그 중 한쪽

이 머리를 강타함.

[사용자측 과실] 강재가 선반척의 구멍보다 굵어 구멍에 끼울 수 없

고, 척에만 강재의 끝부분을 물린 상태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어 선반

공이 교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기가 임박하였다고 하여 이를 

무시하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.

[피해자측 과실] 숙련된 선반공으로서 위험한 작업을 강행할 것이 아

니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운 이후에 작업을 하

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.

30%
서울고법

2001나50861

 


